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1000
일반행정비             

△211,772166,782,193 166,993,965 [국비2,194,490]

1200
일반행정비             

△1,350,721159,720,803 161,071,524 [국비2,194,490]

1220
재정관리               

△7,413,91695,753,702 103,167,618  

1224
회계재산               76,0482,105,928 2,029,880  

100
경상예산            81,8731,043,101 961,228  

110
인건비              3,48825,279 21,791  

101 3,488인건비 25,279 21,791  

3,488 0525,279 21,791 일시사역인부임                  

4,740전산입찰 및 경쟁입찰 등록보조         26,330 * 1명 * 180일 =

6,320결산작업 집계 및 재정연감 업무보조    26,330 * 2명 * 120일 =

4,740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및 실태조사      26,330 * 2명 * 90일 =

101 9,479
인건비

공유재산 전산화 관련 업무보조          26,330 * 4명 * 90일 =

120
경상적경비          78,3851,017,822 939,437  

201 70,712일반운영비 970,369 899,657  

70,712 01970,369 899,657 일반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

<일반수용비> (=148,386)

1,606  ·각종회계법규                       8,030 * 200부 * 1회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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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950  ·각종회계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650 * 20종 * 150권 =

8,400  ·공사 및 제조물품 원가계산 수수료        700,000 * 12회 =

3,000  ·재무회계관계법규개정 부본               15,000 * 200부 =

1,800  ·세출예산집행지침 및 결산지침서     3,000 * 2종 * 300부 =

  ·세입세출결산관련 유인물 (=24,250)

22,500    –결산서,부속서류,사항별설명서          90,000 * 250부 =

750    –결산개요,조치사항,검사의견서           3,000 * 250부 =

1,000    –결산관련 제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200부 =

2,000  ·지급명령책(수표)                         2,500 * 800권 =

5,000  ·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              5,000 * 1,000권 =

1,750  ·물품수급관리계획서                 2,500 * 700부 * 1회 =

2,000  ·각실·과 사무용품,비품 일괄수선        2,000,000 * 1회 =

  ·불용물품 처리 (=2,000)

500    –불용물품 감정수수료                    250,000 * 2회 =

1,500    –불용물품 처리비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300점 =

949  ·국유재산 관리계획 자료             11,860 * 80부 * 1회 =

8,445  ·국유재산 측량수수료                   168,890 * 50필지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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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,000  ·국유재산 감정수수료  10,000,000,000 * 7/10,000 * 2개사 =

2,880  ·공유재산관리계획 자료              3,000 * 120부 * 8회 =

14,300  ·공유재산 매각공고료  55,000 * 5단 * 13㎝ * 2개사 * 2회 =

  ·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(=34,820)

    –국.공유재산 교환감정료

4,9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7,000,000,000 * 7/10,000 * 1회 =

    –기타 공유재산 감정료

29,920                   1,870,000,000 * 8/10,000 * 20필지 * 1회 =

  ·공유재산 측량수수료

5,864                       145,000 * 20필지 + 148,200 * 20필지 =

960  ·공유재산 등기수수료                    8,000 * 120필지 =

2,000  ·공유재산 목록 유인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100부 =

400  ·각종도면 칼라복사  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20장 =

10,012  ·부서운영기본수용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<공공요금 및 제세> (=787,483)

600  ·회계직공무원 재정보험료                  3,000 * 200명 =

300  ·이동전화 사용료                    25,000 * 1대 * 12월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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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6,955  ·지방관공선 공제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4,907  ·재해복구 공제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43,721  ·배상 공제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000  ·배상공제 자기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10회 =

<운영수당> (=12,800)

12,800  ·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              80,000 * 8명 * 20일 =

<급량비> (=17,200)

3,600  ·결산작업추진                 5,000 * 6명 * 120일 * 1식 =

  ·계약실적 및 재정연감 합동작업

1,6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16명 * 20일 * 1식 =

  ·공유재산 전산화 추진 및 국유재산 실태조사

2,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5명 * 80일 *1식 =

10,000  ·기본업무수행 급량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<임차료> (=1,000)

1,000  ·감사수감 행정장비 임차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<시설장비유지비> (=3,500)

2,000  ·결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               2,000,000 * 1회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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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·공사등 계약관련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

201 1,500
일반운영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500,000 * 1회 =

202 7,123여비 32,853 25,730  

3,123 0128,853 25,730 국내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

499계약실적 합동작업                      49,900 * 1몀 * 10일 =

998결산 및 재정연감 합동작업              49,900 * 1명 * 20일 =

1,198국유재산 관련 중앙부처 협의       49,900 * 2명 * 3일 * 4회 =

1,198공유재산 관련 유관기관 협의       49,900 * 2명 * 3일 * 4회 =

24,960직원 관내여비                   10,000 * 8일 * 26명 * 12월 =

4,000 034,000 0 국외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

선진외국 지방계약제도 연구를 위한 해외연수

202 4,000
여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,000,000 * 2명 * 1회 =

203 550업무추진비 14,600 14,050  

550 0311,000 10,45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            

4,000계약·경리 업무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7,000국·공유재산 업무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0 043,600 3,600 기타업무추진비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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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600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12월 =

200
사업예산            

△5,8251,062,827 1,068,652  

220
자체사업            

△5,8251,062,827 1,068,652  

306 △500출연금 95,920 96,420  

306 95,920
출연금

청사정비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08 13,285자치단체등이전 784,757 771,472  

13,285 01784,757 771,472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           

774,757국유재산관리 기본경비 지원(별도귀속분)                     =

308 10,000
자치단체등이전

모라 시임대공장 전주 및 메인배전반 교체                    =

401 79,800시설비및부대비 79,800 0  

79,800 0179,800 0 시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

401 79,800
시설비및부대비

사하구 시립도서관 편입부지 보상           2,100,000 * 38평 =

405 △98,410자산취득비 102,350 200,760  

△98,410 01102,350 200,760 자산및물품취득비                

전자복사기 (=89,000)

50,000  ·고속복사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,000,000 * 2대 =

39,000  ·일반복사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3,000,000 * 13대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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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,350모사전송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0,000 * 13대 =

1,000공유재산 전산화 전용 프린터                1,000,000 * 1대 =


